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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제안이유

○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시․군구의 지역보건의료 계획을

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 시․도 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

있는바,

○ 하남시 제6기 (2015 ~ 2018)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

하남시의회 의결을 거치고자 함 

□ 주요내용

○ 지역사회진단 자료를 통하여 비전 및 증장기 추진과제를 제

시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중 개별사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

건강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,

○ 인구의 저출산, 고령화, 평균수명의 연장, 만성퇴행성질환 

위주로의 질병 양상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강증진, 건강

보호, 질병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며,

○ 하남시의 인구급증에 따라 보건서비스를 원활하게 위하여 

조직 및 인력을 확대하고 부족한 시설 확충을 위해 보건소를

미사강변도시 확보된 부지로 신축이전하고자 함

□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 요약서 : 따로붙임

□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(안)  : 따로붙임

□ 관계법령발췌서

○ 지역보건법 제3조(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)


